
회원 징계 공지

  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관 제52조 및 윤리위원회규정 제18조에 의하여 

다음과 같이 회원 징계처분 하였음을 공지합니다.

- 다             음 -

성 명 상 호 처분 징계 징계 사유 처분 일자 비 고

이정철 ㈜송강건설
회원자격 정지

6개월

정관 

제52조제1항

제1호 및 제2호

`24. 4.22(월)


